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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세는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쳬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 일반 경제주쳬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정수 

행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주 

지 않을 수는 없다． 조세부과에 있어 국세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하여 과 

세되고 있으나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유취득하는 사실에 부과징수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행위는 바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칙접적으로 관계되고 국민의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안정적 

인 확보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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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납세순응을 다갖게 하는 것이 지방세행정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쳬의 장이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으로서 매년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해당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다． 하지 

만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중에는 납세자 본인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0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는 납세자도 있어 납세자들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실례로 “재산세 1년새 2배 주민들 반발확산” (2006. 5. 30 동아 

일보）, “1주택자도 보유세 최고 5배 	반발확산”(2007. 3. 16 극민일보）, “투기도 안했는데 

세금폭탄을 맞아야하느냐” 는 불만（2007. 3. 15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을 토로하는 등 일 

부 납세자들의 집단반발 움칙임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지난 2007년 

3월 조세연구원의 전국의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세자의식과 세정 

개혁방향 보고서（2007. 3. 2）에 따르면 “우리나라 납세자 68％가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 

은데 억지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살문조사를 위하여 면담을 하는 중에도 부동산관련 재산세인 경우 납세자들은 개 

산가액이 변동이 없음에도 납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세 부담이 많아진 점 그리고 세 부 

담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택분개산세 

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었다． 더 

욱이 지방세담당 공무원들도 행정비용이 과다소요와 납세자들이 항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납세자들이 납세순응의지를 약화시 

켜 조세의 납부기한을 어기거나 조세회피를 하고자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애서의 지방세체납현황자료를 보면 2006년도 말 지방세쳬납액이 3조2천억원 

이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채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체납액에 대한 체납건수가 

4천2백만건 이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 

겠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세를 지연납부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사료될 

수 있는 조세체납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체납을 경험했는지를 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저는 지방세체납경험납세자의 납세의식 영 

1) 부동산관련보유세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과세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2005 

년도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6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 

샬되었고， 치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나 이를 페지하여 토 

지분재산세로 변경하여 관할 지방자치내에서만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 

에도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의 50％로 하여 과세하고 2006년에는 55%. 2007년도 60%, 2008년도 

65%, 매년5％씩 인장하여 부과하도륵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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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 

고시킬 수 있는 지방세제의 시의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납세의식의 개넘과 지방세 체납 

2.1.1. 납세의식의 개념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단히 복잡하고 행동결정요인 또한 많다． 

납세자의 조세회피문제는 조세제도가 발생하면서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납세의식은 크게 조세회피（tax evasion）와 조세순응（tax compliance）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회피（tax evasion）는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못한 상태”이며 납세순응（tax 

compliance）이란 ”국세청의 개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납 

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세무회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고 있다．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탈세를 줄이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데 있는 

반면，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는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순기능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콥！ 

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동일한 개념을 다 

른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2. 지방세쳬납 

조세체납은 조세회피의 일종이지만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납세기피 유형인 조세회피나 탈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 

므로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이라고 한다 

（한국지방세연구회 2002). 또한 지방세법의하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납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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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를 발부하였으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체납이라 

한다· 실정법상 쳬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 

하고 쳬납액이라 함은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는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 

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므』로 지방세 

도 국세와 같이 위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1.3. 선행연구의 검토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들은 납세자들이 세무행정 대한 만족감과 신뢰성애 대한 인식정도 

가 납세순응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이종환 

(1995), 박병목（2000), 김동은〔2003), 정재을（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이종환＜1995）은 공평성인식과 납세성실성에 대한 조세지식의 영향을 측정하고 납세자들 

의 공평성 인식변화를 통하여 납세순응의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세지식의 유무는 납세 

성실성에 칙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평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었 

으므로 납세자의 성실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조세에 대한 교육과정은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 인식을 증가시키며， 조세에 대한 공 

평성 인식변화는 납세성실성의 인식변화를 가쳐온다고 분석하였다． 

박병목（2000）은 납세도의（tax compliance) 의식수준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 

향을 경로분석으로 설명하였다.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을 제외한 전쳬표본이 조세 

부담 공평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각 요인별 분석에서는 납세태도에 

대한 요인은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세제 인 

지도 요인에서는 전체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재을（2004）은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인 도덕발달수준과 통제원천이 양도소득 신고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제내재론자와 외지론자로 분류하였 

다． 분석결과는 도덕발달（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 신고수준 

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세청에 의한 강압적인 의사쟌달（입장표명）은 도덕발달수준이 낮 

은 피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실험적 분석모형과 실증적 분석모형을 선정한 뒤에 변수들을 선 

166 - 

ㅣ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5 

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향을 분석하였다． 즉， 이들 연구들은 납세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율과，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정부재정의 공정성， 세무행정의 공정 

성， 세율의 적정성 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세 환경에 맞게 채설계를 하였고 부동산관련지 

방세의 납세자 중 불성실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납세의식 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 

도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의식영향요 

인에 대한 문제 등을 찾아 사전에 지방세 체납을 차단하는 등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1. 연구모형 

부동산관련 지방세쳬납경험자의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납세의식영 

향 이론 등 관련 문헌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과 설문지의 구성을 기술하였다．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납세의식영향요인의 인지정도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이 속한 문화적 환경과 조세쳬도， 경제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납세 

의식영향요인별 인지정도와 납세의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는 납세의식개념이론을 기초로 선행 관련연구에서 제시된 납세의식영향 요인 중 부동산관 

련 지방세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았고 납세의식영향요인은 부동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 

이해， 지방세복잡정，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지방세행정서비스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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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납세의지로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을 분류하 

였고 납세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그림3-1〉를 설계하였다． 

납세자특성 

성 실납세 자， 

불성 실납세 자 

인 구통계 학적 

사회 경 제 학적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계 

3.1.2. 가설 설정 

1) 가살 1《납세의식영향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납세자의 납세의식영향 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는 지방세공평성인 

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은 납세자의 납세의지에 영향을 줄 깃이다． 

납세태도 세제인지도， 조세법에 대한 태도로 구성된 납세자의 의식수춘이 조세부담의 공 

평성인식에 (+）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병목， 2000), 납세순응에 미치는 세부적인 요 

인으로 조세제도의 복잡성은 차이가 있다（심석무， 2004) 등 위의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영향요인별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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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음과 같이 〈가설 1〉의 기본가설을 설정한 후 ＜가설 1-1〉에서부터 ＜가설 1-5〉까 

지 부가설을 설정한다． 

가 설 1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 향요인이 납세의지0ㅔ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 설 1-1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 식영 향요인인 

영항을 미 칠 것이 다． 

지방세공평성인 지도가 납세의지 에 

가 설 1 -2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식 영향요인 인 

《게 영향을 미 칠 것이다． 

부동산관련 지 방세이 해가 납세의 지 

가 설 1-3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 인 

미 칠 것 이다． 

지 방세복잡성 이 납세의 지에 영항을 

가설 1 4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 향요인인 

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 다． 

지 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이 납세의 

가설 1 -5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식영 향요인인 

향을 미 칠 것이 다． 

행정 서비 스만즉도가 납세의 지에 영 

하1.3. 설문지 구성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 요인별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선행관련연구 

의 설문과 기존 연구결과의 이론적인 부분을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 

문 구성은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별 변수의 살문구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부동산지방세제의 이해． 체 

납처분 강도에 대한인식， 지방세제공평성인지도， 지방세복잡성인식에 대한 변수를 선정 하 

였다． 〈표3-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독립변수로 ①지방세공평성 인지도， (2）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③지방세복잡성， ④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5）행정서비스만족도를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를 기본문항으로 하여 납세자의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지정 

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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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i> 설문지의 각 항목별 분류 

구 분 	 납세의식영힝요인 한실적 명칭 	 문항번호 

1 . 지 방세공평성 인지도 
	

3. 11. 17, 25, 28 

2'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1, 6. 7. 15. 18 

독립변수 	3. 지방세븍잡성 	 2. 12. 22. 23, 27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 
	

4. 8, 14, 20. 21 

행정서비스 만즉도 
	

5. 9, 10, 19. 26 

종속변수 	6. 성싣납세의지 	 13. 16. 24. 29 

2) 일반적인 특성의 살문구성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거주지 등 5개의 문항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납부수준， 

부동산보유형태， 부동산 이외의 자산보유실태， 지방세납부시점， 쳬납이유 등 12개문항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척정의 

3.2,1. 납세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동산관련 지방세체납경험자의 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에는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행정서비스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는 성실납세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주된 매개 

변수로 사용하였다． 

I)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공평성인식은 현행칙방세 납부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 

자들의 실제 납부하면서 공평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논한다고 할 수 있다． 

권영모（1994）는 조세공평성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즉 부자와 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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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 

키는 방법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세제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변수는 납세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황애구（2002）는 조세공평성관련변수 샬문에서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공평성 변수로 

보아 연구하였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공평성에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측 

정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공평성，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공평성， 공평한 지방세 납부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면서도 지방세에 대한 이해 즉 지방세를 잘 알고 있 

는지에 대한 변수이다． 이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관련자들의 납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산세 부과기준인 과세물건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 부과 된다는 점， 취득세와 등륙 

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는 사실 등을 질문하였다． 남기원（2001）은 세금징수방법이외에도 

납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세시스템에 대한 형평개념 또한 성실납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갈과 등을 참고로 이에 부동산지방세제의 이해에 대 

한 5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a) 지방세의 복잡성 

지방세구조는 납세자 사이의 조세부담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공평한가의 문제로 조 

세를 부과하는 방법， 즉 재산（부동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등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 

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분담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납세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행 지방 

세법상의 지방세구조를 말한다．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조세순응 

에 상반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동산지방세제에 있어서도 토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가 높고 낮음에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남기원（2001）은 지나친 세밀성과 복잡한 계산방법들은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부동산관련 지방세제가 복잡한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 

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구조의 복잡성， 부동산관련 지 

방세제의 복잡성， 세율의 복잡성 등 5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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쳬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지방세체납（tax delinquency）은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 

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탈세＜tax evasion）나 조세회피 

(tax avoidance）와는 다른 개념이다（김의효， 2002). 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쳬납액”이라 함은 쳬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쳬납에 관한 정의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나 조세 

회피가 체납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조세납부의 의무를 피하 

는 것이지만， 체납과 달리 세금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조세회피는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라고 청 

의되는데（김의효， 2002), 여기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한다 함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탈법적 행위를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정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기한 버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 

한다（김의효 2007) 즉． 정당하게 부과된 부동산지방세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으 

로서 납세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압류된 재산의 공매， 급여압류， 형사고발 등 일련의 지방 

세칭수에 대한 강제행위를』말한다． “벌칙의 강화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거나 억지할 수 

있다는 방지이론（deterrence theory）에서는 법적제재（legal sanctions), 사회적비난（social 

stigma), 죄책감（guility theory) 등 세가지형태의 벌칙을 제시했다《황이규，2004).” 이와 관 

련 지방세체납처분의 강도에 따라 납부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를 측정하 

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이 강도와 행청적 불이익， 행정규제 등 변수로 5개의 문항을 사 

용하였다．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정부행정이나 지방행정의 행정서비스는 납세 관련자의 납세의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이다． “조세납부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 

는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안종철， 2000).” 납세자들에게 행정서비스는 

주민에게 일방적 혜택정도로 인식되어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타인에 비해 공평에 맞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면 조세불응으로 연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조세를 잘 내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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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를 비롯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납세의지의 척도로서 중요하며， 납세관 

련자는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 

기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친절만족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만족， 세무상담 

의 순조로움 등 변수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납세의지에 대한 조작적정의 

본 연구에서의 성실납세의지라 함은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지방세를 회피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 

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정기분인 재산세인 경우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내에 금융기관을 통 

하여 납부하는 성실납부의식을 말한다．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정의 

납세자특성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을 사 

용 하였으며 사회경게학적 특성으로는 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납부수준， 보유동산보유 

형태， 부동산이외의 자산보유여부 등으로 하였다． 이들 납세자의 특성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으며，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 등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차적인 변수로 설정하였다． 

3.3. 연구방법 

3.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동산 지방세관련 지방세의 납세자들이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식 정도가 납 

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표본은 전국의 납세자 

중 칙장인을 위주로 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인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경남， 경북， 충북， 강원 제주에서 체납경험이 있는 납세자들을 중심으로 샬문조사하였다． 

2007년도 재산세 납부시점인 2007. 10. 25일부터 2008년 3월15일까지 총 2,000부를 발 

송하였으며 응답자는 572명이었다． 응답자 중 체납험이 있는 자（불성실납세자） 252멍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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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회수가 낮은 이유는 세금문제는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螺 설문지 

작성에 대한 불신과 회피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문 

항에 대해서는 작성을 기피하여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수행할 수 없어 제외시켰다． 

3.3.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특성변수인 연령별， 재칙기간별， 소득수준별， 지방세납부세액 등의 납세의 

식인식의 차이를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살계하였고，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신뢰성분석을 실시하고 납세의식영향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를 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가설검정 

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본 장쩨서는 설문자료의 일반적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고，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 

석하였다． 또한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메 응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유효설문지 252부의 자료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 과 같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성별을 보면 남성이 167명（66.3%）이고 여성은 85명（33.7%）이다． 

둘째， 연령은 30세 미만이 64명（25.4%), 30대가 111명（44%), 40대가 61명（24.2%), 50 

대이상이 16명（6.3%）으로 구성되어있다． 

셋째，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가 54명（21.4%), 대졸이 192명（76.2%), 대학원졸업이 6 

명（2.4%)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걸로 조사되었다． 

넷째， 거주지별로 서울특별시가 38명（15. 13%), 경기도가 22명（8.7%), 인천이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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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강원도가 18명（7.1%), 경상남도가 31명（12.3%), 경상북도가 23명（9.18%), 충청 

북도가 27명（10.7%), 대구가 27명（10.7%), 광주가 17명（6.7%), 제주도가 20명（7.9%）로 

10개 시도에서 조사되었다． 

다젓째， 개산세 납부수준을 보면 20만원미만이 32명（12.7%), 20만원∼50만원 138명 

(54.8%), 50만원초과가 82명（32,5%）가 되고 있다． 

여섯째， 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시점을 보면 5년전 부터가 140명（55.6%), 10년전부터가 

80명（31.7%), 20년전부터가 28명（11.1%) 21년이전이 4명《1.6%）로 되어있에0년이전으 

로 보면 87％이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 표본의 특성 

사회 경 

제학적 

특성 

소득수준 
6천만원 이하 118 46.8 

6천만원 초과 134 52.2 

재산세납부 

－「ㅋr 

20만원 미만 32 12.7 

20 - 50만원 138 54.8 

50만원 초과 82 32.5 

부동산 

보유형태 

주택 1채만 보유 114 45.2 

토지만 보유 52 20.6 

주택과 토지 58 23.0 

주택， 토지 이외 28 11.1 

부동산 

외 의 자산 

부동산이외자산보유 216 85.7 

미보유 36 14.3 

지 방세 

납부시점 

1--5년전 부터 140 55.6 

6-40년전 부터 80 31.7 

11 -20년전 부터 28 11.1 

21년전 이전 4 1.6 

체납이유 

돈이 없어서 31 12.3 

세금 불만 18 7.1 

고지서 받지 못해서 68 27.0 

무관심 135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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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빈 도 퍼 센트 

인구통 

계 학적 

특성 

성 별 
남 167 66.3 

여 85 33.7 

‘혼인여부 
기혼 163 64.7 

미혼 89 36.3 

연령별 
20 - 30대 176 69.8 

40 -50대 76 30.2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54 21.4 

대졸 이상 198 78.6 

거 주지 별 

서 울특별 시 38 15.1 
경 기 도 22 8.7 

인천광역시 29 11.5 

강원도 18 7.1 

경상남도 31 12.3 

경상북도 23 9.1 

충청북도 27 10.7 

대구쾅역시 27 10.7 

광주광역시 17 6.7 

제주도 20 7.9 

종사분야 

일반회사원 112 44.4 

공무원 95 37.7 

자영업， 기타 45 17.9 

4.2.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4.2.1.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어떤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만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간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의 

미한다， 신뢰도기 높다고 좋은 과학적갈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나 신뢰도가 낮으면 좋 

은 과학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측정의 가장 중요한 단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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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지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모은 신뢰성 계수는 〈표 

4-2〉와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Nunnally( 1978)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계수 값이 α6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된다. 납세의식 

영향요인 전체는 .777, 지방세공평성인지도는 .750, 부동산관련지방세이해 .809, 지방세복 

잡성 .701, 지방세쳬납처분강도인식 ,796, 행정서비스만족도 .813이고 종속변수인 납세의 

지가 .816으로 모두가 0.6이상이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 

〈표4-2>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변 수 
최초항목수 

（문항번호） 

최종항목수 

（문항번호〕 
Cronbach's a 

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독립변수） 29 27 777 

지 방세공평성 인지도 5(3,11,17,25,28) 5(3,11,17,25,28) .750 

부동산관련 지 방세이해 5(1,6,7,15,18) 5(1,6,7,15,18) 809 

지 방세 복잡성 5(2,1 2,22,23.27) 5(2 . 12 .22, 23, 27) .701 

지 방세체 납처 분강도인 식 5(4.8,14,20,21) 5(4,8,14,20,2 1) .796 

행정서비스 만족도 5(5,9,10,19,26) 3(9,10,19) 813 

납세 의 지 （종속변수） 4(13,16,24,29) 4(13,16.24,29) 816 

4,2,2. 타당성 분석 

타당성 검증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대 

상의 상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은 납세의식영향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차원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 항목에 대한 

여러 항목들 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분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요성을 찾아내어 몇 개의 

요인 군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최초의 요인헹렬을 주성분 분석법으로 추출하였으며 본 연 

구에 이용된 측정도구는 대부분 기존문헌에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들이나 문장의 의 

미가 응답자에게 정확하게 잔달되지 못할 수 도 있다．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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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 영향요인 타당성 검중결과는 〈표4-3〉에 나타나 있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칙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타당성 

김증결과 전체분산의 62.12를 설명하고 있다． 각 항목들의 요인 판단기준은 0.5기준으로 

요인적채량이 그 이상인 경우는 포함시키고 미만인 경우는 제외시켰다． 먼저 전체변수의 

측겅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요인 1은 지방세법의 공평성， 부동산 

관련지방세 납부가 공평한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세공평성인지도라 하였고， 요인 2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식을 묻는 것므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이해 

로 하였으며· 요인 3은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할 것인지에 대한 것므로 종속변 

수인 납세의지로 하였다． 

〈표4-3> 납세의식 영향요인 타당성 검증갈과 

성 	분 

공평성 이해도 남세의지 복잡성 체닙처분 만족도 
All 공평한 재산세· 납부하고 았다고 생긱함 0.746 0.088 0.178 0.054 0.094 0.123 

^28 현재와 지밤세법구조가 공평과세룝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함 0.741 0.228 0.019 』.094 0.187 0.086 

A25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항 0.7 0,11 0.054 -0,128 0.215 0.169 

^3 부동산괸련 재산세 부과가 공평하다고 샘각항 0.659 0.143 0.014 '0.126 0.137 0.215 

Al 7 취독紛외 둥륵세의 경우 과세표준믄 공평하다고 생각함 〔〕633 0.214 0.101 '-0.157 0.178 0.262 

^26 지방세무형장이 납세차【판의를 위해도력하고 있다고 생각항 0.579 0 33B 0.07 ㅔ.1 33 0.055 0.45B 

A7 과세뭏건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가l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욤 0.111 0.76 0.23B 0.041 ㅔ α39 0.156 

^6 재산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으로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고 있옴 0.047 0.721 0.156 0.056 0 m7 0. 꾜2 

＾ㄴ토지／건축물／주택／선박의 재산세 부과를 말고 있옴 0.051 0.669 0,217 αα53 -0.081 0.085 

Al 8 취득세와 등폭세묠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알고 밌욤 . 285 0.622 0.37 0.024 {}1 24 0.02 

A!5 부둥산관련 지방세메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욤 〔1325 0.613 0.148 -0.047 0.06 o 203 

A24 부동산관련 지방세졉 기한 내 납부할 것밈 . α84 0.215 0.85 -0.012 心 079 α〔）E汨 

Al 6.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섬실하게 남부 힐 것임 0.055 〔〕 1 73 0.834 0.025 〔； 〔幻〔크 	〕5 0.164 

Al a 나메게 부과된 세금을 기일 내에 남부할 것임 0.051 0.233 0.798 0.023 《〕1 09 0.011 

A29 세긍믈 체납하지 많뮬 것임 0.132 α234 0.744 0.026 刀 049 0.063 

^23 재산세가 토지／건뭍／주택 등의 세뮬0 달라 복잡하다고 생각 

함 
-0.062 0,027 0.13 0.82 田1 0.07 

^22 부동산관련 재산세법 관련규정뮬 찾아보기 어려워 뽁잡하［」 

고 생각함 
0.244 0.198 0.038 0.729 0.005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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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a 부동산관련 지밤세제가 븍잡하다고 생각함 0.045 0.088 0. Cr 0.726 ㅓ.05 -0.181 

^2 지방세법 구조가 븍잡하다고 생각함 0.07 0.194 0.G92 0.708 -0.05 '0.239 

A27 부동산관련 지밤세인 취득세와 듕륵세가 븍잡하다고 생각함 -0.191 -0.016 -0.026 0.682 0.067 0.07 

組0 지방세체남에 대힌 행정적 규제가 엄격하다고 생각함 0.207 0.129 쐤026 ㅔ趨［겨 0.802 -0.002 

A21 부동신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감력하다고 생각함 0 131 0.033 ㅔ （邢 0.013 0.752 -0.161 
A4 지밤세 체납자Oil 대힌 처분이 강하다고 생각함 毓14 0.077 -0.102 α이4 0.711 0.164 
시4 지방세체납처분믄 국세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항 -0.019 -0,141 -0rn2 0.039 〔）.634 0.016 

驪 고의적으로 체납시킨 사람은 행정적 불이믹이 크다고 샘각함 0,232 0.138 -0.072 -0.11 α629 0.13B 

^9 지밤세 담당공무원의 친졀에 만족하다고 생각함 0,428 α252 0〔겨 B4 ㅔ .41 -0.021 0.741 

시（》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이I 만족한다고 생각함 0.428 0.219 .끄79 {.031 0.042 0.728 

A19 세무 상담을 하면서 어려웅 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함 0.289 0.456 0.2 』1 42 0. 태37 0.543 

A5 지방세무행정을 항에 밌어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듕 낭세편의 

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0.341 0.24 5 0.172 { 031 0.084 〔L46추 

설명랑 13.132 11,279 10.586 9.757 댔437 7.927 

누척설명량 13,132 24,412 34.998 44.755 541댕3 62.12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K繃ser정규화가있는베리 멕스． 

a7 반븍계산에서 요인회전미 수렴되었含』［괘 

b체납경험여부느있다． 

요인 4는 지방세제의 관련 규정 등의 복잡성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지방세복잡성으로 

하였고， 요인 5는 지방세쳬납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성실납부자와의 차별 등을 확인하는 것 

으로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으로 하였으며 요인 6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친절， 지방자치 

단체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행정서비스만족도로 하였다． 그러나 행정서비스의 만족 

도의 경우 5번 문항（나는 지방세무행청을 함에 있어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등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함）의 경우는 요인적재량이 α464로 제외 시켰으며， 26번문항（지방세 

무행정의 납세자편의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함） 역시도 요인적재량이 0.5이하인 0.458이 

어서 제외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는 당초（5개 문항）와 달리 

3개 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상관관계 분석 

빅3.1. 납세의지와의 납세의식영향요인과의 상관분석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해 납세의지와의 영향관계 분석에 앞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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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Spearman닝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4-4> 납세의식영향 요인과 성실납세의지 변인의 상관분석표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지 방 세 제 

의 이해 

지방세 

목잡성 

지방세체납 

처분강도 인식 

행 정 서 비 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공평 성 인지도 
1 

지방세제의 이해 
.307(**) 1 

0 

지방세복잡성 
0.097 0.018 1 

0.125 0.783 

지방세쳬납처분 

강도에 대한 인식 

.258(**) -.175(**) 0.04 1 

0 0.005 0.521 

행 정 서 비 스만족도 
605(**) 489(**) -.137(*) 0.115 1 

0 0 0.03 0.069 

성실납세의지 
.186(**) .354(**) 0.12 -.199(**) 258(**) 1 

0.003 0 0.058 0.002 0 

p> 0.01 * p>0.05 

쟌체적으로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지방세쳬납처분 강도인식， 행정 

서비스 만족도 등 4개 요인이 95％이상의 신뢰수준에서 성실납세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 복잡성（r=.12）요인은 95％이상의 신뢰수 

준에서 성실납세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납세의식영향요인과 성실납세의지와 상관관계를 보면 먼저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변수와 성실납세의지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높아지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제의 이해의 경우는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복잡성의 경 

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의 경우에 

는 0.199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음의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180 



ㅣ 	 ,il,,U- J.,,  Aj]9lZ]Ofl .,，』，  tfl 19 

연구대상자들이 칙장인을 위주로 하다보니 체납처분강도인식은 낮으나 납세의지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서비스반족도의 경우는 α258로 유의수준 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분석결과 및 논의 

빅4.1. 가설검정 

1) 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단순 회귀분석 

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위한 단순회귀분석갈과는 아 

래 표＜4-5＞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35, 祗01）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게수 표준화 계수 
t 뮤의확률 

B 표준오차 베 타 

（상수） 5.918 0.783 7.562 0.000 

공평 성 인 지 도 0.151 0.05 0.186 2.995 0.003" 

R 제곱（.035) F (8.973) 유의확률（ 003) * * 

a종속변 수성 싣 남세 의 지 

〈표4-5〉에서 공평성 인지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회귀 

계수는 유의한 정（+）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다 

고 인식할수록 납세의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건물시가의 형평성문제（주택 

은 주택가액을 고시하고 있으나 상가 등은 미고시）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 

도 표준지가 등의 걀정에서도 좀더 공정한 가액이 결정되도록 해야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도 신고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납세자편의를 위한 지방세정의 부단한 노력의 있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 181 - 



20 釐經論集 第25輯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1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한 갈과는 표〈4-6〉과 같다． 전체 회귀식은 帆2=.133,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게수 표준화 계수 

t 유익학튤 
B 표준오차 베 타 

（상수） 5.184 0.513 10. 105 0.000 

지방세제의 이해 0.259 0.042 0.364 6. 161 0.000*** 

A 제곱（.133) F (37.959) 유의확률（ 000)*** 

a종속변 수：성 실 납세 의 지 

〈표4-6＞에서 지방세제 이해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 

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지방세납세의지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자들에 대한 지 

방세제의 과세내용을 자치단체별로 현수막 등의 흥보방법 등의 소극적 흥보에서 적극적이 

고 다각적인 홍보를 하여야하며， 지방세납세자들에게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부과와 관련한 

안내 등이 이루어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갈과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효인애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복잡성 요인이 성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복잡성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 

래 표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15, p>.05）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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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지방세복잡성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6.77 0.773 8.756 0.000 

지 방세 복잡성 0.119 α〔〕53 0.12 1.907 0.058 

R 제곱（ 015) F 臘637) 유의확률(.058) 

a종속변 수＝성 실 납세 의지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쳬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단순회 

귀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회귀식은 R2=.04, p<.Ol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8> 지방세쳬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 

형 

비표준화 게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0. 643 0.773 13.77 0.000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149 0.046 0.199 3.207 0.002" 

R 제곱（.04) F (10.264) 유의확튤（ 002)" 

체납처분강도인식과 납세의지와의 상관관계가 역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결과에 논 

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체납경험자들의 경우 직장인 위주로 하여 비교 

적 납부의식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 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응답자들이 체납 

처분강도는 낮게 인식하는 반면 조세납세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성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천체 회귀식은 (R2=.067,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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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게수 

t 유의확튤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866 0.577 10. 159 0,000 

행정서비스만족도 0.278 0.066 0.258 4.22 0.000*** 

A 제곱（.067) F 너 7.811 ) 뮤의확률（ 00이＊** 

〈표4-9〉행정서비스 만족도 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이는 행정서비스만 

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행청서비스 강화와 세무행정서비스를 현재보다 납세자들의 피부에 닺 

는 납세편의시책마련 등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지서교부방법의 개 

선（전자우편） 과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의 제도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부 

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챨 것이라 

는 연구가설1-5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4.2 납세의식영향 요인들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 

납세의식영향 요인들이 성실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10＞과 같다． 

＜표4-10> 납세의식 영향요인들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 

독 립 변 수 
비표준화 게수 표준화 게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 타 

（상수） 4.669 1.2이 3.792 0.000 

공평 성 인 지 도 0.07 0.061 0.085 1 .142 0.255 

지 방세제의 이해 0.168 0.049 0.238 3.419 0. 00 1 ** 

지 방세 복잡성 0.151 0.058 0.152 2.58 0.01*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0.15 0.047 -0.203 -3.228 0.001 ** 

행 정 서 비 스만족도 0.136 0.085 0.127 1.597 0.112 

R 제곱（ 191) F (11.43) 뮤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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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쳬 회귀식은 (R2=.191, F=11.43,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19로 성실 납세의지의 19.1％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세제의 이해의 경우 B가 0.168이고 t값이 3.4 19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방세제의 이해， 즉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지식이 높으면 납세의지 

가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에게 관련 세제의 변경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예상세액 등을 미리 통지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복잡성의 경우는 B가 α151이고， t값이 2.58로 유의수준 0.01에서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주로 긱장인과 공무원 등을 표본 

대상으로 하다보니 지방세제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지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쳬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를 보면 B가 -0.15이고 t가 -3.228로 유의수준 α01에서 음《－)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체납처분강도인식은 낮으나 납세의지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실제 연구대상자들이 체납처분강도 인식을 낮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등을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차 

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경우도 1억 이상에서 5 

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출국금지 등에서도 현행제도보다 강화된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 택 

가설 1-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 향요인 인 지 방세공평성인지 

도가 납세의지0ㅔ 영 향을 미칠 것이 다． 
채 택 

가설 1-2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 식 영향요인 인 부동산관련 지방 

세이 해가 납세의 지 에 영향읕 미칠 것이 다． 
채 택 

가설 1-3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식 영향요인인 지방세복잡성 이 

납세의 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기각 

가설 1-4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 방세체납처분강 

도인 식 이 납세의 지 （게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채 택 

가설 1-5 
부동산관련 지 방세납세의 식영 향요인 인 행정서 비스만족도 

가 납세의 지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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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지를 행동과학적 측면애서 파 

악하고， 납세자의 행동적 효과가 반영되어진 부동산관련 지방세시스템의 납세자편의와 효 

율성 있는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성실 납세를 고양 

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는 사회상황 그리고 심리적 상황에 따 

라서 이해집단별로 서로 이율배반적， 아전인수 격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다수가 동의하는 새 구조의 운영은 지방정부의 커다란 편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콴련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관한 5개의 독 

립변수를 추출하여 이들이 성실납부 또는 지방세 성살납부의지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52명의 설문지 자료를 가지고 1개의 가설과 그에 따 

른 5개의 세부가설을 이용하여 연구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면 납세의지도 높아지므로 공평한 부과를 위하여 채산 

세 과세표준 결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자에 대 

한 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실납부자와의 불성실납부자간의 차별화 등으로 공평한 세정 

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납세의지에 상당한 영 

향이 있다고 보면 납세자에게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방법 

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세복잡성애 대한 납세의지의 다중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이 

지방세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방세제가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의지가 역방 

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세제의 단순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의 페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구조를 좀더 단순하게 하야야 한다． 

넷째， 지방세체납처분에 대한 강도인식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본 결과 현재의 

지방세체납처분을 행정제재 등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해야 한다는 

186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25 

것이다． 

다섯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높으면 성실납세의지가 높아지므로 지방세 행정에 있어서 

납세편의도모 및 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의 방법이 갖는 질적 변수측정의 한계 

점을 들 수 있고， 종합부동세의 신설내용 반영이라든가 과세표준적용비율이 높아지는 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들의 지각내지 인지수준을 근거로 한 주관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대상， 시기， 방법， 납부자의 태도 등에 의해 편의를 지닐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부동산관련 체납경험자 중 직장인 등 비교적 성실납세 

에 가까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향후의 연구는 실제체납자 

중 고질체납자 등 1억 이상의 체납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들 집단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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